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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지침 시달

1. 관련

가.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(안전관리자)

나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1항(안전관리자의 선임 등)

나. 산업안전과-3939(2016.9.7)「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확대에 따른 선임방법

등에 대한 지침 시달」

2. 위 관련 유해 · 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적용에 있어 기존 지침과

최근 개정법에 따른 관계수급인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민원 및 해석상

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
3. 이에, 붙임과 같이 유해 · 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지침을

시달하니 지방관서 및 안전보건공단은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유해 · 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침 지침 시달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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